
○○초 학생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
 

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서울중앙지방법원

사건번호 2020가소○○○○○○◯ [1심] 사건유형 구상금

원  고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 피 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
판결선고일 [1심]2021. 3. 9. 원고일부승 비  고

사건개요

m ○○초 1학년에 재학중이던 △△△은 2019. 4. 24.경 ◆◆◆◆◆ 체험관 내에서 전통

음식 만들기 실습을 하다가, 불에 달구어진 프라이팬 테두리로 피해자 ▢▢▢의 우측 

팔을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, 이로 인해 피해자 △△△은 ‘우측 팔 약 3cm

에 2도 화상’을 입음.

m 원고는 ◆◆◆◆◆ 체험관 측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, 이 사건 

사고로 인한 보험료 1,992,400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함.

m 원고는,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◇◇◇◇사업소의 관리 부주의와 가해자 △

△△ 부모의 과실, 피고의 인솔교사에 대한 지휘, 감독의무 미이행 과실이 경합하여 

발생한 사고이므로,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40%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며 소를 제기

함. 

주 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8,480원 및 이에 대한 2019. 10. 24.부터 2021. 3. 9.까지는 

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

지급하라. 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판결이유

m 달구어진 프라이팬을 들어 가까이 있는 학생이 다치게 한 것을 막지 못한 

인솔교사의 과실이 인정됨

m 피고의 책임비율: 20%


